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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완화 및 출산장려환경 조성을 위한  -

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 사업 계획(안)           

 저소득층 영아(0~12개월)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

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Ⅰ 추 진 근 거

 □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 사업안내 (보건복지부 2015. 10.)

Ⅱ 추 진 배 경

 □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으로, 출산·양육의  

   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초저출산 현상 지속

 □ 출산으로 인한 가구원 수 증가로 0세아 양육 가구의 양육비 지출이   

    타 연령 영유아 가구에 비해 크며,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기저귀·분유에  

    대한 지출이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

Ⅲ 사 업 개 요

  □ 사업기간 : 2015. 10월부터 계속사업 (2015년 신규사업)

  □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
m 기저귀 지원 

- 지원대상 : 중위소득 40%(최저생계비 100%) 이하 저소득층 영아(0~12개월)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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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- 지원내용 :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(월 32천원) 지원  

   m 조제분유 지원 

- 지원대상 : 모유수유 권장 방침에 따라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·사망으로  

                  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

     - 지원내용 :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(월 43천원) 지원 

  □ 소요예산 : 31,042천원(국비 30%, 시비 35%, 구비 35%)

Ⅳ 세부추진계획

  □ 신청기한  

   m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,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

- 단, 출생일로부터 60일(출생일 포함)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, 12개월 모두 지원

    ※ 예외적으로 2014.10월 출생아의 경우, 2015.10.30.까지 신청 가능하며, 1개월분 지원

신     청     일 지원기간

  출생일 ~ 출생일 기준 60일(출생일 포함)째 날 12개월

  출생일 기준 61일째 날 ~ 출생일 기준  3개월 째 날의 전날 10개월

  출생일 기준  3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 4개월 째 날의 전날 9개월

  출생일 기준  4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 5개월 째 날의 전날 8개월

  출생일 기준  5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 6개월 째 날의 전날 7개월

  출생일 기준  6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 7개월 째 날의 전날 6개월

  출생일 기준  7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 8개월 째 날의 전날 5개월

  출생일 기준  8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 9개월 째 날의 전날 4개월

  출생일 기준  9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의 전날 3개월

 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의 전날 2개월

 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의 전날 1개월

  □ 신청자격 

    m  대    상 :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1세 미만 영아

      (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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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m  신청권자 : 지원신청서 서식상 신청인이 바우처 실사용자가 됨

  □ 제출서류

   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(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)

    ② 영아 부모의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

    ③ 가구원 수 확인자료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  

    ④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사업 설문조사서

    ⑤ 조제분유 신청하는 경우,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(소견서), 산모의 사망을

      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(부록 1)

   □ 사업추진체계

  □ 자격판정

   m 신청 가구의 가구원 수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「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」에  

      따라 적합 판정 (부록 2)

  □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

 m 기저귀 지원 : 영아 1인당 월 32천원 지원 (부록 3)

   m 기저귀 + 조제분유 지원 : 영아 1인당 월 75천원 지원 (부록 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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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□ 지원시점 :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

    - 지원결정 후에 지원금액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기간을 산정하며, 지원된 바우처의  

      사용은 자격판정일 다음날로부터 지원기간동안 사용 가능 

  □ 이용방법

   -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취급하는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

   - 수혜자는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구매할 때 정부지원 바우처가 들어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

Ⅳ 기 대 효 과

  □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 

붙임 : 부록 (1∼4).  끝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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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부록 1> :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(질병코드)

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(질병코드)

① 에이즈(B20, B21, B22, B23, B24, O98.7, Z21, Z20.6)
② 결핵(A15, A16, A17, A18, A19, O98.0)
③ 임질(A54.8, A54.9)
④ 헤르페스 감염(B00)
  - 유방에 활동성 헤르페스 병변이 있는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,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
⑤ 수두(B01, B02)
⑥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(B25)
⑦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(B16)
⑧ HTLV감염(C91.5, Z22.6)
⑨ 알코올 중독(F10)
⑩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(T40)
⑪ 악성신생물(C50, 유방암 제외)
  -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,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
⑫ 유방의 악성신생물(C50.9)
  -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,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
⑬ 방사선 치료(Z51.0) 
⑭ 항암제 치료(Z51.1)

<부록 2> :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

가구원수 소득기준(원)
노인장기요양 보험료 

포함여부

건강보험료  본인부담금

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

1인 624,935 
× 20,395 2,900 21,516 

O 21,731 3,090 22,925 

2인 1,064,078 
× 32,659 9,963 33,048 

O 34,798 10,616 35,213 

3인 1,376,546 
× 42,212 18,435 42,490 

O 44,977 19,642 45,273 

4인 1,689,013 
× 51,325 31,089 51,595 

O 54,687 33,125 54,974 

5인 2,001,481 
× 61,379 47,997 62,201 

O 65,399 51,141 66,275 

6인 2,313,948 
× 70,377 62,319 71,216

O 74,987 66,401 75,881 

7인 2,626,416 
× 80,471 78,397 81,424 

O 85,742 83,532 86,757 

8인 2,938,884 
× 89,521 90,369 90,671 

O 95,385 96,288 96,610 

9인 3,251,352 
× 99,769 105,472 100,852 

O 106,304 112,380 107,458 

10인 3,563,820 
× 109,401 119,055 110,823 

O 116,567 126,853 118,082 



- 6 -

<부록 3> : 기저귀 지원 산정표

신     청     일 총 지원금액 (천원)

  출생일 ~ 출생일 기준 60일(출생일 포함)째 날 32천원×12개월=384

  출생일 기준 61일째 날 ~ 출생일 기준  3개월 째 날의 전날 32천원×10개월=320

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의 전날 32천원×9개월=288

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의 전날 32천원×8개월=256

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의 전날 32천원×7개월=224

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의 전날 32천원×6개월=192

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의 전날 32천원×5개월=160

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의 전날 32천원×4개월=128

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의 전날 32천원×3개월=96

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의 전날 32천원×2개월=64

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의 전날 32천원×1개월=32

<부록 4> : 기저귀 + 조제분유 지원 

신     청     일 총 지원금액 (천원)

  출생일 ~ 출생일 기준 60일(출생일 포함)째 날 75천원×12개월=900

  출생일 기준 61일째 날 ~ 출생일 기준  3개월 째 날의 전날 75천원×10개월=750

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의 전날 75천원×9개월=675

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의 전날 75천원×8개월=600

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의 전날 75천원×7개월=525

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의 전날 75천원×6개월=450

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의 전날 75천원×5개월=375

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의 전날 75천원×4개월=300

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의 전날 75천원×3개월=225

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의 전날 75천원×2개월=150

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 ~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의 전날 75천원×1개월=75


